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힘이 되는 평생 친구, 보건복지부

보 건 복 지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」일부개정고시(제2022-6호) 안내

「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」고시를 일부개정하고, 일부개정고시문(보건복지부고시

제2022-6호(2022.1.12. ) )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 홈페이지( www.mohw.go.k r . → 정보 → 법령 → 훈령/예규/고시/지침 )

붙임.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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